
□ 통합환경관리 제도란

○ 대기·수질·토양·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

개별적인 10종의 환경허가를 1종으로 통합

○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최소․최적화하는

환경관리방식

○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

대상으로 연차별 시행   

□ 허가 대상 <대기 또는 수질 1․2종 대상 사업장>

○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업종 중 먼지, 질소산

화물,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ton 이상인 사업장

○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

700m3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○ 기존 운영중인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시기 기준으로 4년내 통합허가를 

받아야만 운영가능

○ 발전,소각,증기공급업종은 2020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만 운영가능

(미완료시 가동 중지)

<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(’17~’21)>

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•전기업(발전)

•증기공급

•폐기물처리업

(소각)

•비철금속

•철강제조

•기초화학(유기)

•석유정제

•비료제조

•화학제품

•기초화학(무기)

•펄프·종이

•기타 종이

•전자제품

•플라스틱

•섬유제품

•알콜음료

•자동차부품

•반도체



□ 허가 절차

① 사전협의

  

사업자

→

환경부

→

전문심사원

→

환경부

→

사업자

사전협의
신청

신청서
검토

기술검토

사전협의
결과 통지
(신청일로부터
35일 이내)

통합(변경)
허가 신청
(1년이내)

② 통합허가

  

사업자

→

환경부

→

전문심사원

→

환경부

→

사업자

허가신청

신청서 및

통합환경관리

계획서 검토

기술검토

검토결과
통지

(신청일로부터
35일 이내)

시설 설치

③ 가동개시 및 오염도 검사

  

사업자

→

환경부

→

사업자

→

환경부

(적합)
→

(부적합
/개선명령)
→

사업자

가동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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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확인
(전문심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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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동개시
(시운전)

오염도측정
(검사기관)

시설
운영

사업자

개선명령
이행



□ 국내최초 신규 폐기물처리업종 통합환경허가 대행용역 완료 

○ 태경산업(18.03.30 허가완료)

□ 한국중부발전 신서천 화력발전소 통합환경허가 대행용역 수행중 




